
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의 공탁요건

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

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,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

지가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

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있으나,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

청구군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. 한편 토지수용법 

제69조는 "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의 그 목적물의 수용 

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그 지불 전에 이를 압

류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지부루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

사할 수 없고, 이 경우에도 보상금 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

것이 아니므로, 수용 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

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.<BR>(대법원1996.03.22. 선고 95누5509 판결)<BR>


